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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 6개월…

살해땐 무기징역도 가능 법무뉴스

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

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. ‘생후 16개월 

정인이 학대 사망사건’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

망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증가하자 이

를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.

7일 양형위원회(위원장 김영란)는 전날 열

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

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

론 내렸다.

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

형 기준은 기본 4∼7년(감경 2년 6개월∼5년, 

가중 6∼10년)이다.

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

4∼8년으로 수정했다. 죄질이 나쁠 경우 적

용되는 가중 영역은 7∼15년으로 대폭 상향 

했다.

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

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

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

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.

〈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

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위원

회 제113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

고 있다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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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위는 “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

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

대 ‘살해’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

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

는 점을 고려했다.”고 밝혔다.

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

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

동 성적 학대,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

권고 범위는 신설됐다.

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∼22

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∼18년, 가

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

상으로 설정했다.

양형위는 “아동학대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

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

태인 점을 고려했다.”면서 “‘극단적 인명 경시 

살인’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

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

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뒀다.”

고 했다.

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중 성적 학대

에는 징역 8개월∼2년 6개월(감경 4개월∼1년 

6개월, 가중 2∼5년)이 권고됐다. 입양이나 영

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 범죄의 

권고 형량은 징역 1∼3년(감경 6개월∼2년, 

가중 2년 6개월∼6년)이다.

신체적·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, 방임 범죄

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

행 징역 1∼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∼3년 6개

월로 높아진다.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

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.

다만 신체적·정신적 학대와 유기, 방임 피

의자의 행위 유형과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이 

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양형 영역(징역 

6개월∼1년 6개월)과 감경 영역(징역 2개월∼

1년)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.

이 같은 합의 관련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

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.

(출처/중앙일보)


